
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4] <개정 2021. 3. 9.>

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 및 대상 지역별 적용기준

(제22조제2항 관련)

구 분 주민지원사업 대상

1.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

에 해당하는 지역 중 상수원보호구역 

및 수변구역(특별대책지역과 중복된 

지역을 포함한다)에 해당하는 지역 

또는 그 지역의 주민

 간접지원사업 및 직접지원사업

2.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

에 해당하는 지역 중 특별대책지역

(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과 중

복 지정된 지역 및 환경부장관이 고

시하는 지역을 제외한다)에 해당하는 

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

 간접지원사업

3.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

에 해당하는 지역 중 특별대책지역

(특별대책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

하는 지역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지

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

 간접지원사업

4.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

지역

 간접지원사업

5.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

시ᆞ군ᆞ구 지역

 특별지원사업

비고

  1. 상수원관리지역에서 법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

소유한 주민과 제21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간접

지원사업으로 한정하여 지원한다.

  2.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에서 법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

에 해당하는 영업을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

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경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간접지원사업으로 

한정하여 지원한다.

  3. 위 표 제4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지원하는 간접지원사업비 중 50퍼센트 이

상은 오염물질 정화사업에 지원한다.


